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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 토 교 통 부

수신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유)

제목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대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귀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어총-476호(2018.12.21. )의 관련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대상에 과

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질의요지

-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차량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 유상운송용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모두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답변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03조의2, 제

104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직접 소유(공동소유 포

함)한 9인승 이상의 통학용 차량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

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유상운송이라 함은 별도의 차량운행 경비를 받지 않고 무상운송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로서(학부모로

부터 받는 수업료, 학원비 등에 자동차 운행경비를 포함시켜 징수하는 경우도

포함) 유상운송을 하는 차량은 여객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

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유상운송으로서 지자체로

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별도의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지않고 무

상운송하는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장 : 김동규 / 버스정책과 (2020-10-06 10:40:32)

문서관리카드대중교통과-8178 2 - 2

- 유무상의 운송여부는 어린이집, 학원, 태권도장 등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각 시

설에서 차량운행 경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등에 따른 사

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대중교통과 과
장

전결2018.12.26.

협조자

시행 대중교통과-8178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25 팩스번호 044-201-5582 / sth01790@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